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1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전체 출원 건수는 519.4만 건으로, 미국의 

6배, 일본의 12배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대변합니다.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지재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재권 창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법(영업비밀 보호) 등 주요 법률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재권 환경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상당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주적인 경쟁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려면 이러한 지식

재산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권리확보와 권리보호를 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에 

맞춰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며, 나아가 지재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본 보고서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 외에도 특허, 상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

방지 및 지재권 분쟁사건 심리에 대한 사법해석 등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의 개정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 사항들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발 간 사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지재권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상하이 J&J 지재권 컨설팅의 심상희 변리사와 자문과 감수를 해 주신 주중한국대사관 

김근모 특허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KOTRA 중국지역본부장 홍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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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2018년 3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시작되었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 기술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과 함께 당분간 양국 간의 글로벌 패권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서막은 2017년 8월 14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영업비밀 침해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이후 선진 유럽국가들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며, 미국이 패권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국의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경쟁국들에 대하여 지식재산 보호 

요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견제를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전세계의 100개 이상의 미국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

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및 무역 협상에 활용해 오고 있다. 

2020년 4월 30일에 발표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1)에서 중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다. 중국이 G2 국가로 급부상하고 향후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그간의 경쟁국에 

대한 견제와는 달리 군사, 외교, 무역, 기술 등 전방위적인 견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는 

지식재산권이 있다.2)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테넷 등으로 대변되는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

재산으로 대변되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한 국가의 역량과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면서 휴전상태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앞서 언급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april/ustr-releases-annual- 
special-301-report-intellectual-property-protection-and-review-notorious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중 간 지식재산 패권경쟁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전략”,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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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국 

정부에서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래 진행된 지식재산 관련 조치들과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된 진행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사항

2020년 1월 15일 미·중 양측 대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한 1단계 ‘미국 정부와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 간 경제무역협정(이하 협정)’은 총 8개 챕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장에서는 

양국의 지재권보호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와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 챕터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보호(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포함), 

특허 존속기간 연장,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 불법복제 및 모조품 생산 및 수출 단속), 지리적 표시 보호,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지식

재산 사건의 사법집행과 절차 및 양국협력과 협의의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영업비밀 보호

협정 1장 2절에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협정의 1.3~1.9의 

내용에 해당된다. 협정은 이 소절의 제목을 “영업비밀과 상업비밀정보”로 명명하고 “미·중 양측이 

‘영업비밀 및 상업비밀정보’의 효율적 보호에 동의하며 ‘상업비밀정보’는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공개되면 정보보유자의 경쟁적 지위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전통적인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관련 법규인 《부정

경쟁방지법》은 2019년 개정에서 영업비밀의 정의를 기존의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서 개정 

후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는 상기 협정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후속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영업비밀보호에 대해 책임자 범위, 침해행위 범위, 증명책임 분배, 임시조치, 형사보호, 

정부기관보호 등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세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협정은 침해 

책임자의 범위(모든 자연인·조직·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와 침해행위의 범위(전자침입·법정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특정 금지 행위를 열거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2019) 제9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증명책임 분배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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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방지법 제32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어, 협정의 요구에 상응하게 영업비밀 권리자가 이미 

초보적인 증거를 제시해 합리적으로 피고인을 지정할 경우,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피고인이 부담

하게 된다.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협정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한다는 모든 주장을 

“긴급상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이 구체적 사건 상황에 기초해 행위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지식재산권 분쟁 행위보전 사건심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형사집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219조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7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죄의 입건 요건으로 

“권리자에게 50만 위안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은 실제 손실을 영업

비밀 침해 형사 수사 개시의 전제로 하는 것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 구성 요건에 

대해 협정은 영업비밀 침해죄의 주관적 요건을 “고의”로 규정하고, 객관적 침해행위는 “전자침입”, 

“전산시스템 무허가 또는 부당 사용” 등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기관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은 정부 기관이 반드시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승인 

없이 영업비밀을 폭로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정에 규정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상당 부분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협정의 체결은 행위자의 범위, 입증책임 전환, 형사사건 입건 요건 

완화 등으로 인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법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협정 1.10은 의약품 특허 데이터 보완에 관한 규정이다. 협정은 의약품 특허출원인이 특허 

심사, 심판, 사법절차 중에 충분한 공개, 진보성(창조성) 등 특허성을 충족할 수 있는 보충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출원일 이후에 보충적으로 제출하는 실험데이터에 

대하여 심사관은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심사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보충자료로 제출한 실험데이터가 증명하는 기술효과는 해당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의 

공개된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출원인이 비교적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명이 미완성 상태에서 출원부터 한 후 실험데이터를 보충하여 출원일 후에 

발명을 완성하여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개와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협정의 규정이 향후 중국의 행정, 사법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협정 1.11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다음의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특허권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타인이 

특허 존속기간 내에 관련 제품의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통지한다. (2) 특허권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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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 한다. (3) 상기 구제는 

사법 또는 행정의 신속한 구제이다. 예를 들어 행위보전 등 임시조치이다. (4)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 및 신속한 구제를 수립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관해서는 2017년 중국에서 발표한 규범 문서인 《심사평가·심사비준 

개혁 심화 및 의약품, 의료 기기의 혁신 장려에 관한 의견》 제16조가 이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수립을 모색할 것을 제기하였고, 2019년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발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제4조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구축을 모색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된 특허법 제4차 개정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협정 1.12는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출시 전 

허가를 위한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허가 절차로 인한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상은 “최대 5년 이하로 조정되며, 특허 총 존속기간은 중국에서 

출시 승인일로부터 14년을 넘지 않는다.” 의약품의 복잡한 허가제도가 실제 특허 보호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의약품 출시 후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감안하면, 이 협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중국의 의약품 특허 보호에 큰 변화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특허 존속기간 연장

협정 1장 4절에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정 1.12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하여 두 가지의 내용이 있고, 첫째 특허 심사과

정의 불합리한 연장을 보상할 것, 둘째 의약품 출시 승인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보상이며, 

이는 각각 미국 특허법 154조 (b)와 156조의 규정에 대응된다.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에서는 일반적인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부여 과정에서 출원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기 불합리한 지연은 적어도 ‘중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내에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

협정 1장 5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와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규정하였고, 7절에 

불법복제와 모조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단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각 협정의 

1.13~1.14, 1.18~1.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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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와 모조품 단속에 관하여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효율적인 통지 및 상품삭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둘째, 침해를 용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처벌이다. 통지 및 삭제제도는 주로 중국《전자상거래법》제42조~제44조에 규정

되어 있다. 본 협정이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미칠 영향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지 오류로 플랫폼 내 경영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은 선의의 오류로 인한 상품삭제 통지에 대하여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권리자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사법 기소 또는 

행정 고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은 이를 20 업무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악의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협정은 악의적 이의

제기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침해를 용인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즉 “모조품이나 불법

복제 상품의 판매를 반복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하여 협정은 중국이 

이에 대하여 인터넷 경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복제와 모조품의 생산과 수출에 관하여 협정은 가짜약, 건강과 안전 위협이 있는 가짜 

상품, 국경조치, 실물시장 법집행 등의 관점에서 중국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요구하여 

가짜와 불법복제 제품, 특히 공중위생과 개인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제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조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 부착한 표지만 

제거한 가짜 제품이 유통채널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않되며,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 협정은 정부 및 정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기관 및 

단체는 허가된 소프트웨어만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비정부측 제3자가 감사를 진행

하여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협정 당시의 중국의 관련 법규, 즉 《의약품관리법》,《상품품질법》,《상표법》, 지식재산

권세관보호조례》,《형법》 등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일치하며, 다만 협정은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수량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집행 결과의 공개를 통한 

이행의 담보를 세밀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지리적 표시 보호

협정 1장 6절에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협정 1.15~1.17

에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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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협정은 중국의 지리적 표시 관련 국제협정 체결에 대한 제한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선상표와 통용명칭 사용에 대하여, 해당 국제협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요구

하고 있다. 또한 타국이 국제협약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협정은 통용명칭의 인정기준에 관하여《최고인민법원 상표수권, 권리확정 행정사건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제7조 통용명칭 인정기준에 대한 규정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가 통용명칭이 된 경우에 대하여 《국외지리표시제품보호방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용명칭으로 바뀐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철회신청 관련 사항도 

협정의 요구사항과 부합한다. 

셋째, 복합명칭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하여 협정은 복합명칭의 지리적 표시 보호가 해당 복합

명칭의 통용명칭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복합명칭 지리적 표시에서 보호되지 

않는 별도 구성 부분은 공개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6)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협정 1장 8절에는 악의적 상표등록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였고, 구체적으로 협정 1.24~1.25

에서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한 줄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2019년 중국의 상표법 개정 및 후속 규정인 《상표출원 등록행위 

규범화 규정》을 제정하였다. 모두 악의적인 상표등록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며 상표사용의무 

강화, 상표대리행위 규범,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대리기구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7) 지식재산권사건 사법집행 및 절차

협정 1장 9절에 지식재산권 사건의 사법집행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구체적으로 

1.26~1.31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집행에서 형사집행으로의 이관, 억제

목적 달성을 위한 처벌, 판결 집행,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행, 증거의 적법성(문서인증, 증인의 

증언) 등 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의 사법 집행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억제목적 달성을 위한 처벌에 관하여, 미래의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사구제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판결 집행과 관련하여 협정은 중국이 본 협정 발효 

후 1개월 내에 사업지침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신속한 판결 집행을 확보하고 집행결과를 분기

마다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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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행에 관하여 협정은 통상 서명자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권리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피소자가 반론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권리보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소자는 저작권과 관련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증거 합법성에 관하여, 협정은 민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인정이나 위증 처벌을 전제로 

한 증인 증언의 도입을 통해,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 인증을 요구하는 형식적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당사자 간의 인정이나 위증 처벌을 전제로 한 증인 증언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중국은 반드시 공증과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해외증거가 중국 내에서 합법성 인정에 영향을 준다. 또한 당사자에게 

사건에서 증인이나 전문가를 초청하고, 재판에서 증인 증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8) 양국 협력과 협의의 이행

협정 1장 10절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국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11절에는 1장의 

협의 이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미·중 양측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의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데 동의하였고, 

미국 특허상표청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년 단위 지식재산권 협력업무계획을 논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본 협정 발효 후 30 근무일 내에 중국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해당 실행계획은 제1장의 협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조치 및 적용 

시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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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4.5. 규획 지식재산 관련 주요내용

2021년 3월 13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강요3)》(이하 “규획강요”)를 발표하였다. 규획강요는 총 19편 65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5장 5절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향후 5년간 지식재산 

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최근 진행된 상표법, 특허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 운용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

대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국의 행동지침이자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규획

강요의 5가지 측면의 맥락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발전 장려

국가지식산권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특허, 상표담보대출 항목은 12,0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8%, 담보대출총액은 2,180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43.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발전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으며, 기업 융자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2019년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국가지식산권국, 국가판권국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사업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4)》를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서비스 

체계 최적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서비스 혁신 강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의 건전성,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보장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요구하였다. 

이번 규획강요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발전을 장려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을 나타내며 또한 지식재산권의 재산 속성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특히 금융기관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발전시킬 때 지식재산권 객체의 무형성, 지식

재산권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 평가체계의 미성숙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금융의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베이징, 선전, 광저우, 상하이, 포산, 쑤저우, 옌타이 등 7개 도시는 지금

까지 지식재산권 자산유동화증권(ABS)상품을 승인 또는 발행하였으며, 2020년 선전거래소, 

상하이거래소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ABS는 누적하여 15건이 접수되었으며, 합계 109억3200만 

위안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런 모델은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화폐화를 가속화 할 것이나, 

이에 상응하는 이론 연구, 감독기능이 산업발전에 비하여 뒤처져 있어 시급히 “14.5” 및 

“2035” 기간 중에 단점을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정책적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4) “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工作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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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보호, 활용체계 정비

1) 지식재산 강국 전략을 실시하여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하며, 새로운 분야 또는 새로운 형식의 지식재산권 입법을 가속화 한다.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2021년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임무 목록5)》에 따르면 2021년 

지식재산 강국 전략과 “14.5” 규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와 행정집법을 강화하고, 중재, 조정, 공증, 권리보호 지원체계를 

완비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완비하고, 손해배상 정도를 강화

한다. 

3) 특허 지원 장려 정책과 평가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가치가 높은  특허를 더욱 보호·격려하며, 

특허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한다. 고가치 발명특허란 “국가지식산권국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받고, 

①존속기간 내에 있는 전략적 신흥분야의 특허, ②해외에 패밀리 특허권이 있는 특허, ③특허권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 특허, ④타인에게 실시권을 허가하여 수익이 있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특허, ⑤국가과학기술상을 수상하거나 중국특허상을 수상한 특허”를 의미한다. 

4) 국유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권익 분배 체제를 개혁하고, 과학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지식

재산권 처분의 자주권을 확대한다.

5) 무형자산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와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리체제를 형성한다.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 등 문서에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제도를 만들고, 법에 

따라 자산평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무형성을 

감안할 때, 현재 자산평가를 위한 원가법, 시장법, 미래소득법 등은 아직 미성숙하고, 시장화가 

낮고, 권리자의 수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4.5”와 “2035”시기에는 기업의 출자, 

융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형자산 평가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한다.

6) 지식재산권 보호 활용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활용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의 지식재산권 담보등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활용거래의 

유익한 탐색이며, “14.5” 및 “2035” 시기에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3) 오픈소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법률체계 완비

인터넷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거둔 후발 우위는 대규모의 사용자 및 사용자 

5) “2021年推动知识产权高质量发展任务清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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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인하며, 기술응용 단계에서의 성취가 저변 기술 개발 능력을 습득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 소프트웨어에서의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오픈소스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 분쟁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독특한 

재산권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식재산권 문제도 비교적 복잡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오픈소스 지식재산권과 법률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 지식

재산권 위험에 직면할 때,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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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의견

2019년 11월 23일 미중 무역분쟁이 중에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6)을 발표하였다. 의견 내용 중 향후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총론

2022년까지 침해가 용이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은 효과적으로 억제되어야 하고,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증거제시의 어려움, 장시간, 고비용, 저배상”의 국면을 명확히 개선하여야 

한다. 2025년까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제고하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보호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보호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비지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데 있어 지식재산제도의 기본 보장 작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2) 제도적 제약을 강화하고, 지재권의 엄격한 보호정책 방향 수립

1)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의 기초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개선을 가속화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완비한다. 특허 및 저작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가속화한다.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액의 상한을 대폭 높이고, 손해배상의 강도를 높인다. 

민사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불법 소득 몰수 및 권리

침해 위조상품 폐기 등 행정처벌이 강화되고, 핵심 분야, 핵심 영역, 핵심 부분 및 중점 단체에 

대한 특별행정집행 조치를 시작한다. 악의적인 상표등록,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및 악의적 소송 

등 행위를 규제하고, 영업비밀, 상업정보 및 소스코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강화방안을 모색

한다. 형사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 및 사법 해석의 수정 및 개선을 진행한다. 형사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침해의 입건기준을 낮추고 양형처벌을 높이며, 범죄진술 수정 및 침해물품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위조 범죄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위조 

방지 정보지도, 상시적인 전문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강한 압작으로 단속태세를 

유지한다. 

2) 증거기준을 엄격히 규범화한다.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삼합일”재판제도 

6) “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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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제도를 개선하고 재판 기준을 통일한다. 행정

집법과정에서 상표,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3) 사건 집행 조치를 강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조정협의 사법확인 매커니즘을 완비한다. 

시장주체의 신용정보파일에 “블랙 리스트”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주체의 신용분류감독을 실시

하며, 반복침해 및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불량에 

대한 징계시스템을 완비한다. 모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도적인 사건과 중대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타지에서 사건의 집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통일

되고 공평한 법치 환경 형성을 추진한다. 

4)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개선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와 새로운 분야의 발전 현황에 대해, 특허·상표·저작권·식물 신품종과 집적회로배치설계 

등의 보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의약품 특허기간 보상제도 

구축을 탐색한다.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보호관리기준 제정에 대하여 연구한다. 

(3) 협업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보호 추진

1) 권리 확보, 유지를 위한 연결 프로세스 최적화한다. 특허, 상표, 식물 신품종 등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 주기를 더욱 단축한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심사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소스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특허 및 상표의 권리확정을 위한 원격심리,  행정확권 원격심리, 

중대한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집법사건의 처리에 있어 타지방심리제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행정적 권리확정, 공증 증거물 기탁, 중재, 조정, 행정법 집행, 사법보호 사이의 연결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정보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며, 각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강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매커니즘을 형성하여 권리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부서 간, 지역간 사건처리 협업을 강화한다. 부서 간 안건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부서 

간 중대 안건 공동조사와 이관 체제를 완비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와 공안 부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건 조사 처리 업무의 연결 체제를 완비한다.

3) 간단한 사건 및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다. 중점 관심시장 리스트를 만들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회, 전문시장, 수출입 등의 핵심 영역과 분야에 대하여 행정법 집행, 중재, 조정 

등의 신속한 처리 채널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침해 고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종 

사이트의 규범적 관리, 침해 내용 삭제, 불법복제 사이트의 접속 차단, 침해 정보의 전파 중지, 

저작권 소송을 이용한 투기성 이익에 대한 단속 등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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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조건 건설을 강화하여, 지재권 보호업무에 대한 지지 강화

1) 기초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다. 전국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센터와 보호 모니터링 정보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등록, 심사 공고, 분쟁 처리, 중요 사건 등의 정보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법집행 정보보고를 위한 전반적인 조정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보통합을 높이며, 종합적인 연구 판단과 거시적인 의사 결정 수준을 높인다. 권리유지 지원, 

민원 신고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능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2)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다. 지방, 부문, 교육기관, 산업협회, 학회가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재 배양을 위한 교육 강도를 높이도록 장려한다. 에 대한 교육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한다. 

지식재산권 행정법 집행과 사법 인력 배치와 전문화를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과 법조인의 적극

성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인적자원의 안정과 질서 있는 교류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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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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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을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여 왔다.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강력한 특허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중국 특허법의 권리 보호상의 문제점으로 권리 보호를 위한 

입증이 어렵고 비용은 높은 반면, 손해배상액 및 과태료가 낮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산권 보호 

강화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은 이미 2011년 11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에 관한 의견》에서 제안되었으며, 이 의견에 따라 2012년 입법업무계획

에서 처음으로 개정에 대한 연구계획이 포함되었다. 이후 개정초안 마련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5일에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안(초안)》이 통과되어 큰 틀에서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측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7)

(1) 특허권 보호 강화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손해배상제도 강화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법정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종전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하한을 “10만 위안 이상”으로 제시되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가 실용신

안, 디자인 침해소송에도 적용되는 중국 특허법의 특성상 법정손해배상의 하한선을 둘 경우 

오히려 불합리한 법정 손해배상액 책정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비례성을 

7) 신구대조표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역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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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한액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3만 위안 이상”으로 하한선이 변경되었다. 

배상액 확정을 위한 권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였다.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 명령에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제65조(구법) 제71조(신법)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

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

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 권리자의 손실ㆍ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

법원은 특허권의 종류ㆍ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

으로 확정한다.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② 권리자의 손실ㆍ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③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인민법원은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

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ㆍ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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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구법) 제69조(신법)

①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

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ㆍ처리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ㆍ영수증ㆍ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ㆍ열람 및 복사;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ㆍ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ㆍ협력해야 

하고, 거절ㆍ방해해서는 안 된다.

①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ㆍ처리할 

때에는, 아래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 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2) 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4)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

(5)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②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자 또는 이해

2) 행정집행 강화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담당부서를 “특허 법집행 부서”로 명시하고, 과태료의 범위를 

종전 위법소득의 “4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을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서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로 확대하고 과태료 상한을 “20만 

위안”에서 “25만 위안”으로 확대하였다.

제63조(구법) 제68조(신법)

특허위조의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허위조의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허침해 관련 행정집행 권한을 “특허업무관리 부서”에서 “특허법집행 부서”로 확대하였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지방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도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처리권한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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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구법) 제69조(신법)

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전항의 제1, 2, 4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 2개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협력해야 하고, 거절･방해

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하여 특허

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사건의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집행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특허권자 또는 특허침해 관련 행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법) 제70조(신법)

제70조 (신설)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병합처리를 할 

수 있다; 지역경계를 넘어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3)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8) 도입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약 출시허가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되,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이 1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의 정비 및 심사･심판 실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의약품 발명의 경우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며 이 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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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제20조(신법)

제20조 (신설)

①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원칙을 

제42조(구법) 제42조(신법)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③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

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심사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한 경우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제42조(구법) 제42조(신법)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①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5년

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실질심사 청구

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나,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5)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신설, 소송시효 연장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

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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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제20조(신법)

준수해야 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②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

하여,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구법) 제2조(신법)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특허권 침해 소송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를 안 날”에서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로 수정하여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제68조(구법) 제74조(신법)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고, 특허

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나,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 수여일부터 계산한다.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3년이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3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나, 다만, 특허권자

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

아야 하는 경우,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계산한다.

(2) 특허 등록제도 정비

1) 디자인 보호제도 강화

종전 전체 디자인으로만 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부분디자인제도를 신설하여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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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법) 제2조(신법)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디자인에 대하여 국내우선권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9조(구법) 제29조(신법)

① (생략)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은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제1차 출원한 

날로부터 16개월로, 디자인 출원의 경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제30조(구법) 제30조(신법)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출원인이 발명･실용신안특허의 우선권을 요구

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6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디자인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

출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6 |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제24조(구법) 제24조(신법)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

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시, 공공

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

(2)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

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추가

종전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원자핵변환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제25조(구법) 제25조(신법)

①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

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물의 모양･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설계

②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

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

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물의 모양･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설계

②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3) 신규성 상실 예외인정 항목 추가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상태 발생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추가하였다. 다만,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은 

여전히 매우 엄격하여 해외 출원인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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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법) 제24조(신법)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3)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4)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

(3) 특허권 실시 및 활용 촉진

1) 직무발명의 처분 관련 규정 마련

해당 단위의 물리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귀속되며, 해당 단위는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해당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한다고 하여, 구법과 비교하여 직무발명창조의 

처분, 활용 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처분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은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6조(구법) 제6조(신법)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

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

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 ~ ③ (생략)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해당 단위는 그 직무발명

창조의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2) 특허개방허가 제도 신설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면형식으로 누구에게나 해당 특허의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사용료 지불방식, 지불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하여 개방허가를 시행하게 하여 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실시허가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며, 허가의 종류는 보통허가에 

한하며, 독점 또는 전용허가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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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제50조~52조(신법)

제50조 (신설)

① 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게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허가사용료 지불방식･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 개방

허가를 시행한다. 실용신안, 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권자가 개방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개방허가 성명이 공고로 철회되는 경우, 

이전에 부여된 개방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1조 (신설)

① 어떤 단위나 개인이 개방허가된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된 허가사용료 지불 방식ㆍ기준에 따라 허가

사용료를 지불한 후에, 특허실시허가를 획득한다.

② 개방허가 실시기간,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상응하게 감면한다.

③ 개방허가를 실시하는 특허권자는 피허가자와 

허가사용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후에 보통허가를 

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대해 독점 또는 전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52조 (신설)

당사자는 개방허가 실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에 조정의 진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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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1)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권리수여·권리확인 행정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1)9)》제정

특허의 권리수여, 권리확인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8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권리수여･권리확인 행정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1)》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 복심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우리나라의 관련 용어에 적용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

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권리범위 해석 관련

제2조 인민법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청구범위, 명세서 및 첨부 도면을 보고 이해되는 

통상의 의미로, 청구범위의 용어를 확정한다. 청구범위의 용어는 명세서 및 첨부 도면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거나 설명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정한다. 

전항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통상 이용하는 기술사전, 

기술 매뉴얼, 참고서, 교과서, 국가 또는 업계 기술 표준 등을 결합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3조 인민법원은 특허 권리확인 행정사건에서 청구범위의 용어를 확정할 때, 특허침해 민사

사건의 효력이 발생된 재판에서 채택된 특허권자의 관련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 청구범위, 명세서 및 첨부 도면에서의 문법, 문자, 숫자, 문장부호, 도형, 기호 등에 

명백한 오류 또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청구범위, 명세서 및 첨부 

도면을 보고, 유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유일하게 이해되는 것에 근거하여 확정

해야 한다. 

제6조 명세서에 특정 기술 내용이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아, 특허 출원일에 아래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초래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명세서 및 해당 특정 기술 내용과 관련된 청구범위가 

특허법 제26조 제3항10)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9)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授权确权行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一）”

10)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 명세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ㆍ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고,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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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범위가 한정하는 기술방안이 실시 불가능한 경우

② 청구범위가 한정하는 기술방안을 실시해도 발명 혹은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③ 청구범위가 한정하는 기술방안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과도한 노력이 필요할 경우

제7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명세서 및 첨부 도면에 근거하여, 청구범위에 아래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청구범위가 특허법 제26조 제4항11)의 

“특허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① 한정된 발명의 주제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② 청구범위의 기술특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③ 기술 특징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

제22조 특허법 제23조 제3항12)의 “합법적인 권리”에는, 작품, 상표, 지리적 표시, 성명, 

기업명칭, 초상 및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 향유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 

혹은 권익이 포함된다. 

2) 심리 관련 

제10조 의약품 특허 출원인이 출원일 이후에 보충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고, 해당 데이터에 

의존하여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2조 제3항13), 제26조 제3항14) 등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주장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당사자가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실험 데이터를 제출한 

상대 당사자는 실험 데이터의 출처와 형성 과정을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실험 책임

자에게 법정에 나와, 실험 원료, 절차, 조건, 환경 혹은 파라미터 및 실험을 완성한 인원, 기관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 특허 출원인, 특허권자가 특허 권리수여·권리확인 행정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

하여, 특허출원이 거절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특허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11)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4항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해야 하고, 명확ㆍ간단명료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12) 중국 특허법 제23조 제3항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13) 중국 특허법 제22조 제3항 진보성(创造性의 번역)이란,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4) 청구범위 해석 관련, 제6조 주석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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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30조 무효심판 청구인이 특허 권리확인 행정사건에서 제공한 새로운 증거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나, 아래 열거된 증거는 제외된다. 

① 특허 무효심판 청구 심사과정 중에서 이미 주장된 공지 상식 혹은 일반적인 디자인을 증명

하는 경우

②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 혹은 일반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을 증명하는 경우

③ 외관디자인특허 제품의 디자인 공간 혹은 기존 디자인의 전체적 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④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 심사과정 중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의 증명 능력을 보강하는 경우

⑤ 기타 당사자가 소송 중에 제공한 증거를 반박하는 경우.

3)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등 

제14조 인민법원이 외관디자인 제품의 일반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을 인

정할 때, 출원일에 외관디자인특허 제품의 디자인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디자인 공간이 비교적 

큰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소비자가 통상 서로 다른 디자인 사이에 비교적 작은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디자인 공간이 비교적 작은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소비자가 

서로 다른 디자인의 비교적 작은 차이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된 디자인 공간에 대해 인정할 때, 인민법원은 아래 열거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① 제품의 기능, 용도

② 기존 디자인의 전체 상황

③ 일반적인 디자인

④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⑤ 국가, 업계 기술 기준

⑥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타 요소. 

제16조 인민법원에서 외관디자인이 특허법 제23조15)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인정할 때, 

외관디자인의 전체 시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5) 중국 특허법 제23조 ① 특허권이 수여되는 외관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동일한 외관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② 특허권이 수여되는 외관디자인은 기존 디자인 또는 기존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③ 특허권이 수여되는 외관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④ 이 법의 기존 디자인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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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거나 혹은 단지 제한적으로 선택되는 

디자인 특징은, 외관디자인특허의 시각 효과에 대한 전체 관찰과 종합적 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 

제17조 인민법원은 외관디자인 제품의 용도에 근거하여, 제품 종류가 동일 혹은 유사한지 

여부를 인정해야 한다. 제품의 용도를 확정할 때, 외관디자인의 요약, 외관디자인 제품의 분류표, 

제품의 기능 및 제품 판매, 실제 사용의 상황 등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제22조 특허법 제23조 제3항의 “합법적인 권리”에는, “작품, 상표, 지리적 표시, 성명, 기업

명칭, 초상 및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 향유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 

또는 권익”이 포함된다. 

(2)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16)》주요개정 사항

1) 인민법원에 수리된 발명특허 침해사건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유지하는 실용신안･디자인특허를 침해한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기간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23조 제3항의 합법적 권리는 “작품, 상표, 지리적 표시, 성명, 기업명칭, 초상 

및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 향유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 혹은 권익”이 

포함된다. 

3) 특허권 침해소송의 소송시효는 3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침해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권리자가 3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가 기소 시에 계속되고 있고, 해당 특허권이 존속기간 내에 있다면, 인민법원은 

피고가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판결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날로부터 3년을 추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최고인민법원의 특허침해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2)17)》주요개정 사항

1)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주장한 청구항이 국무원 특허행정부분에서 무효로 선고될 

1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1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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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무효청구항에 기초하여 제기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상기 청구항에 대한 무효가 확정된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을 증거로 증명하면, 권리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전항의 행정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특허가 분할출원 관계의 기타 특허 및 그 특허의 심사기록물, 확정된 

특허수여･확정재판문서를 해당 사건 특허의 청구항을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 관련 상품이 특허실시용 재료·설비·부품·중간재 등에 사용되는 전용상품인 것을 명백히 

알고,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타인이 특허침해행위를 하는데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가 해당 제공자는 민법 제1169조의 타인의 침해행위 방조에 해당함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관련 상품, 방법에 특허권이 부여된 것을 알고도,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생산경영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 침해를 유도한 경우, 권리자가 해당 유도자의 행위가 민법 

제1169조의 타인의 권리 침해를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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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출원 보조금 제도 폐지 등 정책변화

(1) 특허출원비용지원 전면 취소18)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1. 1. 27. “특허출원행위의 더욱 엄격한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1년 6월 말까지 각급 특허 출원 단계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고 통지

하였으며, 해당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지방정부는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 지원, 장려, 보조금 등의 어떠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없으며, 현행 지방의 자금지원은 등록 발명특허(PCT 및 기타 경로로 해외에서 등록된 

발명특허 포함)에 한정하고, 지원방식은 등록 후 지원으로 하였다. 지원 대상자가 받는 지원금 

총액은 특허권 취득시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차료, 대리비용 등 

중개서비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2) 허위로 특허출원 지원금을 수령한자는 기한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14.5 규획” 기간내에 

각 지방은 특허등록에 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점차 감소하여 2025년가지 전면 취소하여야 

한다. 각 지방은 특허 지원 관련 재정 자금의 사용관리를 최적화하고, 특허 보호 운용을 강화하고, 

특허 활용, 행정보호 및 공공서비스 강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3) 높은 수준의 발전요구를 엄격히 실행하고, 특허출원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며, 특허출원 

품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① 업무목표 명확화

지원 및 장려 등의 정책을 추가로 완비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을 전면 폐지하고, 특허활용, 

행정보호,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특허출원 질서를 철저히 규율

하고, 혁신활동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지식재산권 사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

② 업무 중점 파악

아래와 같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정상 특허출원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리한다. 

  (a)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국가지식재산국 제75호 국령) 제3조 규정의 

6가지 상황

18)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발표 “关于进一步严格规范专利申请行为的通知”,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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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단위 또는 개인의 관련 특허출원을 고의적으로 분산 출원하는 행위

  (c) 단위 또는 개인의 연구개발 능력과 명백히 부합되지 않는 특허출원

  (d) 단위 또는 개인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전매(투기)하는 행위 

  (e) 단위 또는 개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에 복잡한 구조를 통한 간단한 기능 실현, 기술 상식

이나 간단한 특징을 조합 또는 중첩하는 등의 기술 방안이 존재하여 기술 개량의 상식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는 행위

  (f) 기타 민법전 규정의 성실신용원칙을 위반,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특허출원의 

관리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상의 “단위 및 개인”에는 동일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및 실질 통제인이 포함된다. 

③ 업무조치 강화

비정상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엄격한 

처리를 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출원인에게 특허비용을 감면하지 않는다. 

이미 감면하여 납부한 것은 감면한 비용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사안이 중할 경우 

올해부터 5년 이내에 특허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부 홈페이지 

및 《중국지식재산보》에 발표한다. (3) 특허출원 건수 통계에서 해당 출원 건수를 제외한다. 

(4) 국가지식재산권 시범 및 우위 기업,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등록기업 자격 및 중국특허상 

신청, 참가 도는 수상자격을 취소한다. (5)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는 출원인과 해당 

대리기구에 대하여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이미 지원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사안이 중할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는 이러한 출원을 대리하여 특허업무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특허대리기구에 대하여 확인되는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 처리 강도를 높인다. 

④ 협동 관리 강화

특허출원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평가지표를 설치할수 없으며, 지방·기업·대리기관 등에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특허출원량을 할당할 수 없다. 특허출원 건수(PCT 

출원 포함)는 서로 비교해서는 안된다.

특허 지원 정책을 조정하다. 2021년 6월 말까지 각급 특허 신청 단계의 원조를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실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 양도행위를 단호하게 억제하여야 

한다. 거래처와 거래처 배경 검증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신청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세탁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것이다. 국가지식재산국은 특허 양도·허가 등 등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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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지방과 함께 비정상적인 특허 운영 행위를 신속하게 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규범화에 관한 방법1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1. 3. 1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전면적인 특허품질 제고, 특허법 

개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방법》을 발표하였다. 그간 출원량 

확대정책으로 특허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특허품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출원량 위주의 정량적 평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규제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이해

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의 개념(방법 제2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발명창조 활동에 기초하지 않으며, 

부정당한 이익이나 허구의 혁신 성과, 서비스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단독 또는 결탁하여 각종 

특허출원을 제출, 특허출원을 대리,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의 유형(방법 제2조)

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된 발명창조 내용이 명백하게 같거나,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발명창조의 특징이나 요소의 간단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다수의 특허출원인 경우

② 제출된 특허출원에 발명창조의 내용, 실험 데이터 또는 기술 효과가 조작, 위조, 변조되었

거나, 선행 기술 또는 선행 디자인 등을 표절한 것, 간단히 치환한 것, 주합한 것 등과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③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출원인, 발명자의 실제 연구개발 능력 및 자원 조건에 명백

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 내용이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을 이용하여 랜덤

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⑤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특허 가능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명백하게 기술 발전이나 디자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실제적 보호가치가 없는 

열악하게 만든 것, 나열된 것, 불필요하게 보호 범위가 축소된 것이거나, 검색과 심사 의의가 

없는 내용인 경우

1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발표 “国家知识产权局发布《关于规范申请专利行为的办法》的公告（第411号）, 
2021.3.11. 원문 및 번역문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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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정상 특허출원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특정 단위, 

개인 또는 주소가 관련된 다수의 특허출원으로 분산, 순차적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제출되는 

경우

⑦ 특허기술·디자인 또는 기타 정당한 목적이 아닌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거래이거나, 

발명자, 창작자를 허위로 변경되는 경우

⑧ 특허 대리기관, 특허변리사20) 또는 기타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을 대리, 유도, 교사, 협조 

또는 그와 공모하여 각종 비정상 특허출원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⑨ 성실신용원칙의 위반, 정상적 특허업무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타 비정상 특허출원행위 및 

관련 행위

3) 비정상 특허출원에 대한 처리(제3조)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신고에 의하여 알게되고, 본 방법에서의 

비정상적 특허출원행위가 존재한다고 일차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심사조직을 구성하거나 

심사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전문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일괄적으로 집중처리하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해당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해당 특허출원 등의 청구를 자진철회 

또는 의견진술할 수 있다.

4)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에 대한 조치(제4조, 제5조)

비정상 특허출원으로 인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특허비용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감면된 경우, 감면된 비용의 추가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누범 등 상황이 엄중한 

출원인에 대하여, 비정상 특허출원행위가 인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비용 감면을 하지 않는다.

제2조 제8항에 기재된 비정상 특허출원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허대리기구 또는 특허

변리사에 대하여 중화전국특허변리사협회21)는 자율조치를 취하고, 누범 등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국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20) 특허변리사는 전리대리사(专利代理师)의 번역으로, 중국에서는 특허분야에만 대리인 자격제도 존재

21) 中华全国专利代理师协会, 우리나라의 변리사회에 상당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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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가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22)

2019. 4. 23.에 개정되어 2019. 11. 1.부터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 제4차 개정은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대응과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내용 중 상표와 

관련해서는 제1장 8절에서 규정한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가 가장 관련성이 높으며, 제1장 5절의 

“불법복제품 및 모조품 단속”이 해당될 수 있다. 이하에서 상표법 개정은 1단계 무역합의 이전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 8월 30일에 중국 상표법 3차 개정이 있은 후 비교적 짧은 주기로 

4차 개정을 진행한 점과, 4차 개정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점으로 

볼 때, 중국 내부에서도 악의적 상표등록과 모조품 단속에 대하여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사용목적이 없는 악의적 상표출원은 거절

출원인이 사용목적 없이 상표를 사재기하는 경우 종전 최고인민법원 판례를 통하여 무효사유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경우 상표법 제4조 1항의 해석 상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활동의 수요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생산경영활동의 수요에 기초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대량의 상표를 사재기 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공공자원을 부당하게 점용하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므로, 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것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악의적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표사용을 촉진

하고 상표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22) 신구대조표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역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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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법) 제4조(신법)

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

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② 본 법의 상품상표와 관련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

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해야 한다.

② 본 법의 상품상표와 관련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2) 상표대리기구의 책임 강화

악의적 상표출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표대리기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특허변리사

제도와 달리 한때 상표대리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두었으나, 현재는 국가지식산권국으로부터 

상표대리기구비준을 받으면 상표출원대리업무에 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상표대리기구가 

제4조의 악의적 상표출원임을 알면서도 출원을 대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9조(구법) 제19조(신법)

①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

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

②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에 본 법이 규정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

기관은 위탁인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③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가 

본 법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

①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

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

②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에 본 법이 규정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

기관은 위탁인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③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

상표대리기구가 제4조,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위반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경고와 함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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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구법) 제68조(신법)

① 상표대리기관 행위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 (2) (생략)

(3) 본 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대리기관가 전 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① 상표대리기관 행위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 (2) 생략

(3) 본 법 제4조,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경위에 근거

하여 경고, 벌금부과 등 행정처벌 한다. 악의적 

상표소송 제기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

하여 처벌한다. 

(3)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청구대상 확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초심공고23)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제4조를 추가하였다. 심사단계에서 악의적 상표출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절

되지 않고 초심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선(先)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구법) 제33조(신법)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선(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선(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23) 등록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심사결과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초보심사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며, 우리나라 
상표법 상 출원공고제도에 준한다. 초심공고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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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구법) 제63조(신법)

①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①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또한, 기등록된 상표가 제4조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누구든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구법) 제42조(신법)

① 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① 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

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4)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배상액 및 법정손해액 상향 조정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와 침해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1배에서 최대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3차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번 4차 개정에서 종전 ‘3배 이하’에서‘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법정손해배액의 상한을 종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표침해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상표전용권 

침해상품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도구에 대해서 소각 명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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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구법) 제63조(신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3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② (생략)

③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해,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사용

허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

침해행위의 경중을 근거로 3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② (생략)

③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해,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사용

허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

침해행위의 경중을 근거로 5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④ 인민법원이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하여, 권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가짜 등록상표 상품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소각을 명령한다. 

가짜 등록상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주요한 재료, 

도구에 대해서, 소각을 명령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전술한 재료, 도구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⑤ 가짜 등록상표 상품은 가짜 등록상표를 제거

해도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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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1)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사건 관련 관할 심리 및 법률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의 해석24)》

개정

4차 상표법 개정에 따라 상표사건의 심리에 있어 신법과 구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조 본 해석의 별도 규정 외에, 상표법 개정 전에 발생하여 개정 후 상표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10조 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관련 상황에 대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이 상표법 개정 

시행 후에 처리한 복심결정 또는 재정에 당사자가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개정 

후의 상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상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2)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사건 적용법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25)》개정

상표법 제57조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사례 중 제7호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등록 저명상표를 침해한 경우 민사책

임을 부과, 관련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규정하여 미등록 저명상표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였다. 상표침해소송의 소송시효를 3년으로 하고 시효 계산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제1조 아래 행위는 상표법 제57조 제7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기업의 상호로 눈에 

띄게 사용하여 관련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2) 타인의 등록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거나 주요 부분을 다르거나 비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고,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3)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네임으로 

관련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진행하여 관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

24)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案件有关管辖和法律适用范围问题的解释”

25)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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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상표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미등록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 

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침해를 중지해야 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표법제13조, 제57조 

관련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의 실시행위지, 침해사품의 저장지 또는 압류지, 피고의 거주지 인민

법원이 관할한다.

제18조 상표전용권 침해소송의 소송시효는 3년이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침해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3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침해행위가 기소 시에 계속되고 있고, 해당 상표전용권이 

존속기간 내에 있다면, 인민법원은 피고가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판결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날로부터 3년을 추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8 |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다 악의적 무단선점행위 단속 등 정책 변화

(1) 《상표악의적 선점행위 단속 전문 행동 방안26)》

중국정부는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회의를 통하여 상표에 대한 악의적인 등록행위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상표에 대한 악의적인 선점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전반적으로 정확한 상표등록 인식을 확립하여 안정적인 

상표출원 수량과 품질 제고를 촉진하며, 우수한 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중점

특별단속은 다음과 같이 악의적인 상표등록, 부당이익 모도, 상표등록 관리질서 교란,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① 국가 또는 지역의 전략, 중대한 활동, 중대한 정책, 중대한 프로젝트,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명칭을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② 중대한 자연재해, 중대사고 재난, 중대한 공공위생사건과 사회안전 사건 등 돌발적인 공공

사건과 관련된 단어, 로고를 악의적으로 등록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③ 인지도가 높은 큰 대회, 중대한 전시회의 명칭, 로고를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④ 행정구역명칭, 山川명칭, 관광지명, 건물명칭 등 공공자원을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⑤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용명칭, 업계 용어 등 공공 상업 자원을 악의로 등록한 경우

⑥ 인지도가 높은 公人의 이름, 유명 작품 또는 캐릭터 이름을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⑦ 타인의 인지도가 높거나 식별력이 강한 상표 또는 기타 상업용 표지를 악의로 등록하여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준 경우

⑧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의 금지사항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종교·민족 등 사회공익과 공공질서에 대하여 중대한 소극적·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26) “打击商标恶意抢注行为专项行动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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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표대리기구가 위탁자의 상기 행위를 알거나 당연히 알 수 있으나,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⑩ 기타 명백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2) 조치 사항

① 단서 파악 강화: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이 참여하는 국가 중대 정책의 실현, 담당하는 국가 

중대 프로젝트, 존재하는 중대 돌발 공공사건, 주관하는 중대 교류 행사 등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의 중점을 확정하고 업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악의

적인 등록사건의 단서자료는 충분히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악의적인 등록행위가 의심

되는 사건의 단서자료는 완벽하여야 한다. 

② 정확한 단속 : 상표등록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 악의적인 상표등록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표심사, 이의신청, 평심27) 및 후속 업무의 시너지를 실현하며, 

집행기준을 표준화한다.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 절차 중에 있는 사건의 단서에 대하여 

악의적 상표등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리, 병합심리와 중대사건 구두심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거나 무효를 선고한다.

③ 부문 간 협력 강화: 상표등록절차 내의 규제수단과 상표등록절차 외의 행정처분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행위를 전면적으로 엄단하기 위해 힘을 합치며,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행위를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④ 종합 시책 강화: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정보를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전국 공공신용정보 목록에 포함시켜 신용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추진한다. 상표대리기구의 

악의적 상표등록행위에 대하여 단속강도를 높이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각 지역은 법에 

의하여 상표대리업무 수리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상표출원건수를 부서 업무평가의 주요 

자료로 삼는 것을 근절하고, 상표출원 건수를 비교하거나 보조금, 장려금 등 어떠한 형태로도 

상표등록출원 행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3) 일정

2021년 4월~10월 중에 상표국에서 각 지방상표심사협력센터의 심사업무를 지도하며, 이의

신청 및 무효심판 절차 중의 사건단서에 대하여 상표국이 법에 따라 심사하여 일부 전형적인 

상표를 선별하여 무효선고를 한다. 2021년 11월~12월에 특별단속 전개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27) 평심업무는 상표거절결정과 3년연속불사용취소신청에 대한 복심사건과 상표무효심판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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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출원등록행위의 규범화에 대한 규정28)》

상표출원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규제하고, 상표등록 관리질서를 확립

하여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1) 상표출원 관련 주요 내용

상표출원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상표출원은 신의칙에 따라야 하며,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① 상표법 제4조에 규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 

② 상표법 제13조에 규정한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는 행위

③ 상표법 제15조에 규정한 대리인, 대표자가 허가 없이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계약, 업무상 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명확히 

알면서 상표출원을 하는 행위

④ 상표법 제32조에 규정한 타인이 먼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신의칙 위반, 공서양속 위배 또는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행위

2) 상표대리기구 관련 주요 내용

상표대리기구는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원인의 상표출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위탁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① 상표법 제4조에 규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인 경우

② 상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 상표법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구는 상표출원 대리서비스를 하는 외에, 기타 상표를 출원해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에 관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야 한다. 

28)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7号）



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 51

3) 상표등록부서 관련 주요 내용

상표등록부서는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출원은 법에 의하여 거절하여야 하고 초심공고하지 않는다.

초심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에 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상표

등록부서는 심사를 거쳐 이의사유가 성립되면 등록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거절불복심판과 부등록복심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부서는 심리를 거쳐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거절 또는 부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에 대하여 본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등록상표 무효선고신청이 제출된 

경우, 상표등록부서가 심사 후 무효사유가 성립하면 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선고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부서는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발견하면 반드시 상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부서는 상표출원이 상표법 제4조의 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① 출원인 또는 그와 관련있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의 출원상표 건수, 지정 상품류, 상표거래 

현황 등

② 출원인의 종사하는 업종, 경영상황 등

③ 출원인이 이미 효력이 있는 행정결정 또는 재정, 사법판결에서 상표 악의적 선점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로 인정된 상황 등

④ 출원상표와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가 있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⑤ 출원상표와 유명인의 성명, 기업명칭, 기업명칭 약자 도는 기타 상업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⑥ 상표등록부서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기타 요소

상표양도는 상표등록부서가 본 규정 제3조 위반여부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상표등록

부서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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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등록부서는 수리 후 상표권자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에 대한 취소신청 제기 전에 사용한 사용증거 또는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

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에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거자료가 무효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부서는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3)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29)》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재권 침해 위조품 폐기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상표법 제6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내용 일부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1) 총체적 요구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는, 법에 따른 처리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무해화 처리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폐기 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노천 

소각, 단순 매립, 임의 적재 또는 도시 하수관 방류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재유통 근절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위조 상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당 상품의 상업적 

유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관 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 또는 

불법복제품의 수출입 또는 기타 해관 절차에 진입하는 것을 허가할 재량권이 없다.

2) 폐기범위

현급 이상(현급 포함) 행정 법집행, 사법 사건처리 기관(이하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몰수한 권리침해 위조품 및 위조품 또는 

불법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 도구, 표시표지, 라벨, 증서, 

포장물 등에 대해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해야 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며 권리침해 

위조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시,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 등록상표 위조품, 

등록상표 표시 또는 권리침해 복제품의 제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 기구, 금형 등 도구, 

및 기타 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권리침해 위조품

29) “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 2020.8.13.. 번역문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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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시한

①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직권에 따라 즉시 권리침해 위조품의 폐기 처분 의견을 

제출한다. 쉽게 부패, 변질되는 등 보관하기 어려운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에 대해서, 

사진 촬영 또는 녹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정한 후에,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행정·형사사건 심결 전에 폐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권리침해 위조품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건에서, 행정처분 결정서 송달 후에,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의가 신청되지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

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의 신청을 하고, 행정 재심의 기관이 행정 법집행 사건

처리 기관의 처분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행정 재심의 결정서가 송달된 후에,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에 재결 신청도 

제기되지 않은 경우, 행정 재심의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의 처리의견을 제기해야 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이 내린 행정소송의 판결·재정서의 

효력이 발생된 날부터,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⑤ 지재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재판기관은 유죄로 판결한 경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

사항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품과 권리침해 위조품 제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와 기구, 금형 등 도구를 폐기해야 한다. 무죄, 사건 불기소 결정 또는 사건 취소가 

판결되었으나, 행정위법을 구성하는 경우,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을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으로 이송하고,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⑥ 민사·행정 사건의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을 거쳐, 민사·행정 

사건의 종결 후 또는 샘플링, 사진 촬영 등 방식으로 증거를 고정시킨 후 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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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과정 감독

① 권리침해 위조품을 처분하기 전에,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처분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심사허가서를 작성하며, 처분 의견을 제출하고,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얻은 이후 

환경 무해화 처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또는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생산, 가공·이용 

기업에 위탁하여 분류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은, 처분작업에 앞서 위탁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에 작업 시작 시간, 장소를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작업이 완료된 이후, 즉시 관련 처분 상황을 서면으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에 보고하고, 보고에는 처분 시간, 장소, 방식 및 폐기품 명칭, 

모델 번호, 규격, 수량, 중량, 특징 등을 명기하며, 사진,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③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권리침해 위조품의 폐기 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권리침해 위조품의 처분 시에, 두 명 이상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록을 하며, 처분 시간, 장소, 방식을 기록하고, 처분 상품의 명칭, 모델 번호, 규격, 수량, 

중량, 특징 등 및 집행인을 기록하며, 사진·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처분기록, 사진, 영상

자료와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함께 조사를 대비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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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법) 제9조(신법)

①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업비밀31)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도, 증뢰,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3)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여,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①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도, 증뢰, 사기, 협박, 전자침입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

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3)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여, 자신이 장악

하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4) 타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도록 

교사, 유인, 방조하여,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라 반부정당경쟁법30) 개정 및 사법규정 변화

(1)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주요내용

2019년 4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이 의견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 보호범위 확대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개정

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영어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침입” 방법을 추가하였고,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를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적 요건을 확대하였다. 

30) 동법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준하는 중국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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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법) 제9조(신법)

② 제3자가 상업비밀 권리인의 직원, 이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전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③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

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

영정보를 말한다. 

② 경영자 이외의 기타 자연인, 법인, 그리고 비

법인조직이 전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실시한 

경우, 상업비밀침해로 간주한다.

③ 제3자가 상업비밀 권리인의 직원, 이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본조 제1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④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

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

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한다. 

제17조(구법) 제17조(신법)

① ~ ② (생략)

③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손해 배상 금액은 당사자가 권리 침해에 

의해 당한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또한 

손해배상금액에는 경영자가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

① ~ ② (생략)

③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손해 배상 금액은 당사자가 권리 침해에 

의해 당한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적인 상업비밀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확정한 액수의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법정손해액 상한 상향 조정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1)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규정의 원문에는 商业秘密로 표현되며, 영업비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중문표현과 
동일하게 상업비밀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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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법) 제17조(신법)

되어야 한다. 

④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당한 

실제손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1배 이상 5배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금액에는 경영자가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당한 

실제손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책임 강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벌금 상한을 종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적용하는 벌금의 상한액도 종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 규정을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책임을 강화하였다. 

제21조(구법) 제21조(신법)

경영자가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

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자 및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4) 증명책임 전환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소송 과정 중 증명책임전환 규정을 제32조에 신설하여, 피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책임은 침해자

에게로 전환되도록 하여 영업비밀 피침해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였다.



58 |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신설(구법) 제32조(신법)

① 상업비밀 침해 민사 심판 과정에서 상업비밀

권리인이 초보증거를 제공하고, 주장하는 상업

비밀에 대해 이미 보호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면서 

상업비밀이 침해당했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하는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권리인이 주장하는 상업

비밀이 본 법에서 규정하는 상업비밀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② 상업비밀권리인이 초보증거를 제공하고 상업

비밀이 침해당했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하면서 이하의 

증거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

(1) 권리침해혐의자가 상업비밀을 취득한 통로 

또는 기회가 있고 그가 사용한 정보와 해당 

상업비밀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표명한 경우 

(2) 상업비밀이 이미 권리침해혐의자에 의해 누설, 

사용되었거나 누설,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증거를 가지고 표명한 경우;

(3) 상업비밀이 침해혐의자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기타 증거를 가지고 표명하는 경우

(2) 《최고인민법원 영업비밀침해 민사사건 적용법률에 대한 몇 가지 규정》32) 시행

1)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정의

제1조 ① 기술 관련 구조, 원료, 조합, 처방, 재료, 샘플, 양식, 식물신품종번식재료, 공정, 

방법 또는 절차,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터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정보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9조 제4항의 기술정보에 해당한다.

② 경영활동에 관한 아이디어, 관리, 판매, 재무, 계획, 샘플, 입찰자료, 고객정보, 데이터 

등의 정보는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③ 전항의 고객정보는 고객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및 거래습관, 의향, 내용 등 정보를 포함한다.

32) 2020년 8월 24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를 통과하여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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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성 인정 및 비밀보호조치 관련 판단 기준

제3조 권리자가 보호를 청구한 정보가 침해행위가 발생할 때 해당 영역의 관련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민법원은 반부정당경재법 제9조 제4항의 대중

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영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소된 침해행위가 발생

하기 전에 취한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상응한 비밀유지조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인민법원은 영업비밀과 그 운반체의 성질, 영업비밀의 상업가치, 비밀유지조치의 식별가능 

정도, 비밀유지조치과 영업비밀의 대응 정도, 권리자의 비밀유지의사 등을 근거로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상업가치 판단 기준

제7조 ① 권리자가 보호를 청구한 정보가 대중에 알려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상업가치를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처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생산경영활동에서 형성된 단계적 성과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해당 성과가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직원, 이전 직원의 범위

제11조 법인, 비법인조직의 경영, 관리 인원 및 노동관계가 있는 기타 인원은 인민법원이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3항의 직원, 전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법 제32조 제2항의 “실질적 동일”의 판단기준

제13조 ① 피소된 침해정보와 영업비밀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인민법원은 피소된 

정보와 영업비밀이 반부정당경쟁법 제32조 제2항의 실질적 동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은 전항의 실질적 동일 여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피소된 침해정보와 영어비밀의 차이 정도

  (b) 해당 분야의 관련자가 피소된 침해행위의 발생 시에 피소된 침해정보와 영업비밀의 

차이를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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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피소된 침해정보와 영업비밀의 용도, 사용방식, 목적, 효과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

  (d) 공유영역(public domain)에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상황

  (e) 고려가 필요한 기타 사항

6) 경영자 이외의 침해자의 민사책임 부담, 배상액 확정시 고려사항

제16조 경영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반부

정당경쟁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자가 부담할 민사책임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

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권리자가 영업비밀허가 사용료를 참고하여 피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확정을 청구할 

때, 인민법원은 허가의 성질, 내용, 실제 이행상황 및 침해행위의 성질, 내용과 경위, 침해에 

따른 결과 등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이 반부정당경쟁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영업비밀의 

성격, 상업가치, 연구개발 비용, 혁신의 정도, 영업비밀로 인한 경쟁우위, 침해자의 주관적 

과오, 침해행위의 성질, 내용과 경위, 침해에 따른 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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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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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가 전자상거래법33) 중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내용

현재 중국은 전자상거래 규모와 발전 수준에 있어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알리바바, 징동, 샤오홍수 등을 포함하여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핀둬둬, 위챗 등 다수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운영중에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및 규제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통지 및 상품삭제, 침해를 용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처벌 요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포함되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중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 주체들에 대하여 정의를 하여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 

및 자체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규정하였다. 

제9조

① 본 법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및 자체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② 본 법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자를 위해 인터넷 

경영장소·거래중개·정보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거래 쌍방 또는 다자가 독자적으로 거래

활동을 전개하도록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말한다.

③ 본 법에서 말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말한다.

 

33)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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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제정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인과의 협력을 강화

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3)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지식재산 권리자가 침해를 당한 경우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접속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

되는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제42조

① 지식재산권 권리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③ 잘못된 통지로 인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손해를 본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악의적

으로 잘못된 통지를 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이 발생된 경우, 배로 배상책임을 진다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플랫폼 내 경영자는 통지를 전달받으면 플랫폼 경영자에게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과 해당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플랫폼 경영자는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플랫폼 

내 경영자의 성명을 전달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고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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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5일 이내에 권리자가 소송 제기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취한 조치를 신속히 중지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달된 통지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권리침해행위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성명에는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을 접수한 후, 통지를 발송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그 성명을 

전달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고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성명을 전달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인에게 도달한 후 15일 내에 권리인이 고발 또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취했던 조치를 신속하게 중지해야 한다

제4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 법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받은 통지, 성명, 그리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공시해야 한다

(4) 법률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법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행정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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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34)

(1) 배경 및 의미35)

2019년 11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판공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 관리 표준을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중심으로《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를 국가표준

(GB/T 39550-2020)으로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도전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이 표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경영자 등 관련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소비자 및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해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제4장)

전자상거래의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정보관리, 관리제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초점은 사업자의 입점 플랫폼에 대한 정보 기록과 상품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전시,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 침해 통지 발송, 침해 통지 접수, 통지 

처분 및 결론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정한다.

2)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 요구(제5장)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총체적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증거관리, 감독 조사, 신기술 적용 등 다섯 가지이다.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은 관련 정보의 저장, 증거 관리, 소급관리, 검증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야 한다.

34) “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지식산권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2020.11.9. 발표됨

35) 이하 내용은 “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 国家标准解读을 정리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의 자세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IP-Report 제2020-19호를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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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 관리 조직(제6장)

총체적 요구, 기구 및 기능, 정보 및 지식자원 등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관리기구와 

전담･겸직인력을 두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대신하도록 하고, 홍보, 교육, 커뮤니케이션,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8 |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련 사법 규정 변화

(1) 《최고인민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지도 

의견36)》

1) 인민법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재권 분쟁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엄격하게 지재권

보호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모조품, 불법복제 등의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지재권 권리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등 각 주체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하여 심리할 때,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9조37)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행위가 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상품 판매 페이지의 “자영(自營)”표시, 상품 실물에 

표시된 판매주체의 정보, 영수증 등 거래서류에 표시된 판매주체의 정보 등

3)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권리의 성질, 침해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술적 조건, 침해를 구성하는 기초

증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원칙에 따라야 하며, 삭제, 차폐, 접속 차단 등 플랫폼에서 내리는 방식에 한정하지 않는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여러 번,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거래와 서비스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4) 전자상거래법 제41조, 42조, 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 유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라 플랫폼 내 통지, 성명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치가 당사자가 법에 따른 권리 보호 행위에 불합리한 

조건이나 장애를 두어서는 안된다.

5) 전자상거래법 제42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지재권 권리증명 및 권리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 ②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피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 ③ 침해구성을 위한 

3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民事案件的指导意见”, 2020.9.10.

37) 본 장 가. (1)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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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증거, ④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보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특허권에 관한 통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기술특징이나 디자인 특징 대비 설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 평가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인민법원은 통지를 한 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3항의 “악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위변조된 권리증명서 제출, ② 침해대비 감정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허위로 제출, ③ 권리상태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통지 발송, ④ 통지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도 즉시 철회 및 정정하지 않는 경우, ⑤ 오류가 있는 통지를 반복 제출하는 경우 등

7)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 ②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③ 권리 귀속 증명, 등록증명 등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증거, ④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보증 등. 성명은 반드시 서면형식이어야 한다. 

특허권에 대한 성명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기술특징, 디자인 

특징 대비 설명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8) 인민법원이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제출한 성명의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위조 또는 무효의 권리증명, 등록증명 제출, ② 허위정보 또는 명백한 오해의 소지가 

포함된 성명, ③ 권리자의 통지에 이미 침해가 인정되는 효력있는 재판이나 행정처분 결정이 

첨부된 경우도 성명을 발송한 경우, ④ 성명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적시에 철회·정정하지 

않는 경우

9) 상황이 급박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을 즉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 이익에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 링크를 즉시 복구하지 못하고, 통지

인이 통지를 즉시 철회하지 않거나 통지문 발송 중지 등 행위를 하지 않아, 그 합법 이익에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

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0)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침해구성의 기초적인 증거, ② 침해성립 가능성, ③ 침해행위의 

영향 범위, ④ 악의적 침해 여부와 중복 침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침해상황, ⑤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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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효과, ⑥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⑦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 

및 기술요건 등

플랫폼 내 경영자가 통지 관련 특허권이 이미 국가지식산권국에 의하여 무효선고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1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침해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권 보호규칙 제정, 플랫폼 내 경영자의 경영 심사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플랫폼 내 점포 유형을 “플래그십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등으로 표시한 경영자의 권리

증명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③ “고급모방”, “모조품”등의 문구를 포함한 침해상품의 링크, 불만사항이 제기된 후 재등록된 

침해상품 링크를 필터링 및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심사 및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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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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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2018년 3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은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무역합의에 타결하면서 휴전상태에 돌입하였다. 1단계 무역합의 

중 지식재산 관련 조치사항들은 미국의 지식재산이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행정시스템 정비 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2018년부터 취해온 일련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은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으며, 중국이 그간 진행해온 법률 및 제도

개선의 속도를 고려할 때, 일부 제도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침입’을 침해의 유형에 추가한 점,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책임자 범위 확대, 증명책임의 

전환 등은 비록 법 개정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전에 완료되었지만, 그간 미중 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을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특허법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법정손해액 상･하한을 각각 3배, 5배 증액하였고, 배상액 확정을 위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서 중국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완비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법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특허권 부여대상에서 주목할 것은 부분디자인 제도과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4차 특허법 개정 초안부터 부분디자인 

제도는 반영이 되어 있었으므로 특이할 사항은 아니나, 중국의 디자인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업디자인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선점을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에 대하여 그간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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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점에 비하여 개정 상표법과 후속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국 당국이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상표초보

심사, 이의신청 및 평심업무단계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집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이 지식재산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강하게 요구한 사항이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등 상업

정보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개정 반부정당경쟁법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법률 개정과 함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법규 해석 및 적용을 구체화

하였다. 

끝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통지와 상품삭제 

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대책임에 대한 사항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표준이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경영자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통지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대

책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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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중국은 지속적인 지식재산 출원량 증가로 이미 지식재산대국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발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상당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하여 지식재산보호를 강화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정상화되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된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과 로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식재산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의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민사1심 사건은 443,326건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고, 특허 관련 사건은 

28,528건으로 전년대비 28.09%나 증가하였다38).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중국에서는 지식재산을 

침해당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정부 등 유관 기관도 같은 맥락의 정책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연간 등록된 발명특허가 53만건에 달하고, 실용신안까지 

포함할 경우 290만여건이 등록되고 있고39), 중국의 특허심사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될 위험도 고려하여 수출 전 특허 리스크 

해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양적 성장 후에는 질적 전환이 뒤따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중국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출원이라고 하겠으며,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된 중국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8) “2020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2020년 중국 지식재산보호현황)”,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3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발표, 2020년지식산권주요통계데이터, 2021. 1. 27. 
(https://www.cnipa.gov.cn/col/col87/index.html)









KOTRA자료 21-166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발 행 인 : 유 정 열

발 행 처 : KOTRA (베이징무역관(IP-DESK))

발 행 일 : 2021년 8월

주 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02-3460-3357

홈페이지 : www.kotra.or.kr

저 자 : 심상희 변리사
SHANGHAI J&J IP CONSULTING
(上海卓渠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ISBN
979-11-6490-966-7 (95320)
979-11-6490-966-7 (95320)(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Contents
	1.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중국의 정책 방향
	2.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3.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4.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

